
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례 개 례안

안

호
2007  73호 

연월  : 2007. 10. 29.

     : 사 천 시 

 1. 결주

    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례 개  례안

를 별지  같  결한다.

 2. 개  

    7월  로 확산 시행  주민생활 비스 달체계 

혁신에 라 동사 가 주민생활 심 로 능  환 고 행

로  변경(동사 →동주민 ) 지 시달에 라 동 

재지에 한 사항  지  6  규 로 개 코  함.

 3. 주 내용

   본 례  과 1   2  동사 를 동

 사 로 규 하도록 개 함.(안 1 , 안 2  )

 4. 주  과  : 없

 5. 참 고 사 항

 가. 계 령 : 로 

 나. 산  : 2회 경 10,200천원(특별 )

 다. 합     : 획감사담당 실

 라.     타

   1) 신  비  : 로 



   2) 고 

     가) 고 간 : 2007. 10. 2 ～ 10. 22(20 간) / 수 견 

없

     나) 고  : 간신   시청홈 지 게시 공고

     다) 고 안 : 로 

   3) 규 심사 : 규  신 강화 등 없



사천시 례     호

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례 개  례안

  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례안 를 다 과 

같  개 한다.

 사천시청  동사  재지에 한 례 를 사천시청  

 동  사  재지에 한 례 로 한다

1  동사 를 동  사 로 한다.

2  동사 를 동  사 로 한다.

별 를 별지  같  한다

                   

① (시행 )  례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② (다른 례  개 ) 「사천시 주민   운  례」

를 다 과 같  개  한다.

  4 1항  6 4항  동사 를 동  사

로 한다



신  비

현          행 개           안

1 (목 )  례는 「지 」 6

 규 에 하여 사천시청  동사

 재지를 규 함  목 로 한다.

2 (청사  사  재지) 사천시청 

 동사  재지는 별  같다.

1 (목 )  례는 「지  」

6  규 에 하여 사천시청  

동 사  재지를 규 함  목 로 

한다.

2 (청사  사  재지) 사천시청 

 동  사  재지는 별  같

다.



“당 ”

〔별 〕〈개  06. 11. 10, 07. 4 .30〉

시청  동사  재지

    재  지 비  고

사 천 시 용현  곡리 501 지

사 천 사천  평화리 29 지

 동 동  곡리 299 지

사 남 사남  화 리 1316-3 지

용 현 용현  지리 288-1 지

 동 동  리 772-30 지

곤 양 곤양  내리 194-1 지

곤  곤  계리 990-8 지

 포 포  평리 656-2 지

동  동 동 272-4 지

  동 동 116-1 지

동 동 동 동 337-5 지

 용 동 리동 27-13 지

향  동 향 동 837-2 지

남 양 동 포동 353-4 지



“변 경”

〔별 〕〈개  06. 11. 10, 07. 4 .30〉

시청  동  사  재지

    재  지 비  고

사 천 시 용현  곡리 501 지

사 천 사천  평화리 29 지

 동 동  곡리 299 지

사 남 사남  화 리 1316-3 지

용 현 용현  지리 288-1 지

 동 동  리 772-30 지

곤 양 곤양  내리 194-1 지

곤  곤  계리 990-8 지

 포 포  평리 656-2 지

동  동 동 272-4 지

  동 동 116-1 지

동 동 동 동 337-5 지

 용 동 리동 27-13 지

향  동 향 동 837-2 지

남 양 동 포동 353-4 지



 계  령  췌

【지 】

[ 개  2007.5.17 률 8435호]

6  (사  재지) ①지 단체  사  재지  가 

아닌   · ·동  사  재지는 과 같  하고, 를 변경

하거나 새로 하려  지 단체  례로 한다.  경우 동  

4 5항에 른 행 동(行政洞)  말한다.

  ② 1항  례는 그 지 회  재 원 과 수  찬  아야 한다.

【지  시행령】

[ 개  2006.10.17 통령령 19702호]

6  (사  재지)  6  규 에 한 지 단체  사  

재지는 주사 를 로 결 하 , 특별시, 역시  도  특별

도( 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는 시(「 주특별 도   

도시  한 특별 」 15 2항에 른 행 시를 포함한다.  

하  에  같다)·  또는 를 단 로 결 하고, 시·   

에 는 ·  또는 동  단 로 결 한다. [개  94·7·6, 95·7·1, 

2006.6.29] [[시행  2006.7.1]]


